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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제도의 현대적 가치와 개인정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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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

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

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

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

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

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

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

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

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Keywords :벌금형, 약식명령, 총액벌금제, 일수벌금제, 개인정보

Abstract

A fine is defined to the criminal penalty which is slighter than imprisonment on a system of criminal 

penalty, but put practically a seat to imprisonment and similar strong discipline contrivance to commission 

agent in capitalism societies be doing. Also, did heavy commission, but the corporation time, a fine to 

consider the respect which cannot impose other criminal penalty, and cannot but impose fine penalt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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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s corporation carries out art as important criminal penalty than the commission which a person does.

But fine drawing of our country cannot carry out art scaring to criminal penalty to rich body as 

aggregate fine drawing, and a lot of, but do abatement duration of a fine so as same, and be most in spite 

of adjudication criminal sentence occupying at criminal case adjudication, and difference cannot do to an 

amount of a fine that is carrying well out the art. Therefore, and have to change to the daily fine 

systemdm which gained because of total fine system in order to carry out value as modern criminal 

penalty, and a few fines shall exchange to penalty payment system according to complement department 

canon of Penal Code, and social accusation protects individual information of low commission agent if so, 

can normally do art accomplishment of criminal penalty.

The system that the maximum can guarantee right of defence of accused has to have to be introduced 

in procedural a few aspect to pronounce this and a fine. Specially, let explain necessary fact to be related 

to, and informal procedures understand, and introduction of drawing to be able to get from accord of 

accused is necessary for accused before charging to informal decree in order cannot be guaranteed right 

of defence this of accused while consisting in writing of whether accusation and adjudication are 

procedural at informal procedures, and to supplement respect.

▸Keywords : Fine penalty, Summary order, Total fine system, Daily fine system, Privacy

I. 서 론

형법은자신이갖고있는힘으로우리사회와그구성원을

보호할수있으며, 그러한보호작용이형법을정당화하는근

거가된다. 형법이발휘하는힘은우리의삶에서중요한의미

를 갖는 이익들을 보존하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힘이다

[1]. 이러한형법이구성원에게힘을발휘하기위해서는형사

소송절차와 그에 따른 집행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순간의 형사정책적 이해관계나 행정관청의 이

익이관철되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구성원들의신뢰를받

는 형법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집행에서도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황제노역’사건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의 형

집행에대한불신이표출되었다[2]. 이로인해황제노역판결

의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환형유치제 관련 법률의 개정

까지 이루어졌다.1)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제도와

1) 논란의 중심에 선 ‘황제노역’ 판결은 ○○고법 형사1부(재

판장 장○○)는 2010년 1월 허○○(72) 전 ○○그룹 회

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노역 대가는 일당 5억원으로 정했다. 통상 5만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의 단면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와

더불어벌금형을우리가심도있게검토해야할필요성은자본

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모든 가치의 원천이자 최종 귀착점이

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범죄에 대한 제재 방법에서도 개

인의생명과자유를침해하는방식에서재산형을중요한형사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

유형못지않은강력한제재수단으로등장하고있다. 또한 자

원으로 계산하는 일반인의 1만 배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허○○ 전 ○○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

16억원을 구형하면서, 선고유예 해달라고 했다. 1심 법원

은 벌금 508억원에 하루치 노역을 2억5천만원으로 산정

했다. 검찰은 허○○가 귀국하자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여

론이 들끓자 불과 닷새 만에 노역을 중지하고 벌금 강제

환수에 나섰다.

2014년 5월 14일 노역장 유치와 관련된 「형법」 제70

조(노역장유치) 개정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

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여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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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

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경우에사용되는벌금형을이용한형사제재방법은중요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대적형사제재의방법으로서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는

벌금형이형벌로서위하력과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개개인이

소유하고있는재산의정도에따라부과되어야할것이다. 그러

나현행총액벌금형제도는같은액수의벌금형이라도수형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받는 형사제재의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재산이없는사람은납부할방법이없기때문에환형유치를통하

여 자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2)

이와같은점을고려할때현대사회에서중요한형사제재

수단인 벌금형이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

보하기위하여는자유형의단점을보완하는대체형벌로서역

할이 아니라 벌금형이 주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형사제재 수

단으로서 벌금형이 최적화된 형벌로서 사용되기 위한 정당성

을어떻게찾아야할것인지를검토하고, 우리나라벌금형제

도를 실체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벌금형의 현대적 가치와 문제

1. 형벌의 목표

형벌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형법에 관한

사고의 핵심주제였다. 형벌이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또한형법에도적합한것이되는지에대해서는형

법이 존재한 이후 끝없는 다툼과 함께 여러 가지 형법이론들

이 나오게 되었다[3]. 이처럼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 논란

이 되어 오고 있으나, 크게 나누어보면 응보형론과 목적형론

으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벌금형이 응보형론과 목적형론으로 구분지어 어떤 이론과

더적합한지를단적으로따지기는어렵다. 그렇지만벌금형은

목적형론의성격도다소내포하고있지만응보형론,즉책임에

2)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5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허가를 신청하면 검사는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 후 법원의 허가시 보

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벌금형의 현대적 가치

벌금형은 수형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부과하는형벌이다. 따라서수형자는신체를구속당하

지않고, 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으면서심리적또는경제적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에 비하여 인도적이라는 장점

이 있는 형벌이다[4].

자유형은 현대사회에서 신체의 자유박탈과 함께 상실감을

줄수있는등수형자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을많이준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벌금형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없

앨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합한 형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위하의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

장이나오고있으나일본최고재판소는벌금형이빈부정도에

따라다르게나타나는고통의차이는형벌을이용하여사회질

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대국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차이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합헌판결을 내리고 있다[5].

그렇지만벌금형은경제적능력이없는수형자에게벌금형

의취지에 맞는집행을할 수없다는약점을가지고있다. 물

론우리나라에서는형집행의공평성과사회질서유지라는점

을 고려하여 환형유치제도를 두고 있다[6]. 형법에서는 벌금

형의 납입기한과 납입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완납할 때까지 노

역장유치명령과 납입기한이 지나도록 납입하지 않을 때 노역

장유치기간의상한과하한에대하여규정하고있고, 이에 대

한 보충 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77조부터 제481조,

「재산형 등 집행규칙」이 있다.

2. 벌금형의 실체법상의 문제

2.1. 법적 근거

형의 집행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벌의 내용을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현하는 과정이다[7]. 「형법」은 형의

집행장소와기본적인방법을규정하고있다. 「형의집행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그하위규범으로는「재산형등에관한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실무적인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2. 벌금형과 응보형론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때, 형사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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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들로부터신뢰를받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

리나라는 이제까지 양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인식될

정도로까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형에서 책임의 양에 따른 형벌의 부과

라고할수있다. 특히벌금형은목적형론의이론보다는응보

형론과일치되는점이더높기때문에책임의양에맞게끔벌

금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더불어환형의환산방법에서도벌금액수에따라자유

형으로 환산되는 기간도 비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원의 환형 환산방법은 일반 평균인에게는 1일 5만

원으로 환산하면서도 벌금액이 높은 경제인들에게는 1일 수

억원을넘는경우도많았기때문에황제노역사건에국민적분

노를사게되었고, 이로인해 2014년 5월 14일형법제70조

를 개정하고3), 그 판결을 담당했던 법관은 사직하여야 하는

문제까지 낳게 되었다.

2.3. 환형 환산 방법의 문제

우리나라형법에서는벌금형을선고받은사람은판결확정일

로부터30일이내에납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형법제69조).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수있는기간도함께선고하도록되어있다(형법제70

조, 형사소송법제321조제2항).4) 벌금액을납입하지않을경

우, 환형유치기간은1일이상3년이하로제한하고있지만(형

법제69조제2항),5) 앞서살펴본바와같이환형유치에서형

환산기준액에대해서는별다른규정이없었으나황제노역사건

이발생하면서여론이들끓자2014년5월14일형법제70조를

개정하여환산기준액의구간을설정하였다. 이는법원이진행

하는양형업무의한부분이기때문에형량의범위에큰폭을

두어법정형을규정하고, 구체적인선고형은그사건을담당하

는법원의재량으로결정하는것이근대형사법이오랜시행착오

와 연구 끝에 얻은 성과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황제노역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벌금형을 환형유

치하면서 환산방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

례에서는 수형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는 대

3) 형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소년법 제62조에서는 선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

해서는 환형유치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더라도 위법

은 아니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신스스로자유형으로대체해서처벌받고자하는사람이매년

4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가지 이유가 있

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환형유치를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하였거나 저임금노동자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다른 이유는 이와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다. 법원은하루의노역을금전으로환산하여환산금

액을정하고이로서벌금액을나눈일수를노역장유치기간으

로 정하는데 황제노역에서처럼 환산금액을 넉넉하게 계산해

주기 때문에 수백억대 벌금을 교도소에서 자유형으로 받겠다

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우리나라는벌금형제도를그취지에맞게운영하지

못한탓으로벌금형보다인류가목숨을걸고얻어낸인류최

고의 가치인 자유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3. 벌금형의 절차법상 문제

3.1 약식절차의 의의와 위헌성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

인에게벌금또는과료만을부과하는간이심판절차를말한다.

즉 약식절차는 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 검사의 청구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특별형식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의 형사사법처리과정에서 벌금․

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서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일

반인들이 수행하기 힘든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서 소송

경제상으로도유익하다고하겠으나, 그반면에적정한운용을

하지못하면형벌권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인권옹호에소홀

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약식절차는 위험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과실범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또한간단하면서도정형성을가진사건이계속벌금형으로선

고되었다면 공판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도 소송경제의 이념에

따라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피고인의사회적․심리적부담도덜어줄수있다는점에서피

고인의 이익도 고려된 제도이다[8].

3.2. 약식절차의 문제

우리현행형사소송절차에서는절차의신속을위하여설계

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식절차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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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판절차가 있고,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절차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즉결심판절차로 세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건수와 사법부의 인적 자원 등을 고

려할 때, 경미한 사건은 간이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9]. 약식절차는 형사소송절차상에서 꼭

지켜야 할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

의라는 원칙이 배제되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수사서류 등

에 의존하여 재산형을 부과하는 특수한 형식의 절차이다.

일본에서 약식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배척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며, 법 앞에서 평등권에

반한다는이유로위헌론이주장되었었다.6) 이러한점때문에

일본형사소송법은검사가약식기소를할경우에는미리피의

자에게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점 등을 설명하고, 이를 거부하

면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피의자가 약식절

차로진행되는것에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한경우에약식절

차로진행하고있다. 또한약식절차에서부과할수있는벌금

액수도 일정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에서도약식절차와관련하여①약식절차는충분한법

적 청문 없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점, ② 검찰과 법원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절차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의방어권이보장되지않는다는점을들어비판이제기

되었다. 그러나약식절차가없다면수많은경미사건들도정상

적인 공판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검찰과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없다는점때문에약식절차는포기될수없다고한다[10].

3.3. 약식절차의 심판대상 문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

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제448조 제2항에서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약식절차에서는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만을부과할수밖에없고, 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

무죄를판결할수없다. 이에 따라약식절차를담당한법관은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무죄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록상

명백하다면공판절차로회부하여야한다. 이러한점은약식절

차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6)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약식절차에서는

생명형과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판절차에 비하

여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정식

재판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1948. 7. 29. 형집

2.9. 1115면).

이와 더불어 일본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약식절차가진행된다면,7) 약식절차에서부과할수있

는 형벌의 범위를 집행유예가 전제되는 자유형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우리나라약식절차의기원이라고할수있는독일형

사소송법제407조제1항을살펴보면 “약식절차에서는약식명

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률효과가 벌금형 이외에 선고유예,

운전금지, 추징, 몰수, 폐기처분, 유죄판결의공시, 법인에대

한 질서위반금, 운전면허정지, 형면제, 집행을 유예하는 1년

이하의 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다(독일 형소법 제407조 제1

항)”[11].

물론, 약식절차에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한 자유형을 포함

하는 것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는피고인에게신체의자유를제한하지않기때문에약식절차

를 통해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전제

된 자유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절차는 정식재판청

구절차를 통해서 집중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제한되어있는사법인력의효율적운용을위해서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견해로 약식절차는 본질적으로

구두주의, 직접주의가적용되지않는서면절차이기때문에법

관이 행위자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없다는 점, 집행유예를

조건으로일정한제한이붙은자유형을선고할지여부는서면

심리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법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을 포함

한 사안을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약식절차 심판대

상의 자유형에로의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2].

Ⅲ. 벌금형 제도의 과제

1. 실체적인 면에서 개선과제

1.1. 환산방법의 개선

벌금형을자유형으로환산할때, 우리형법제70조와형사

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벌

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선고하도록규정하고, 또한형법제69조제2항에서는벌금액

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환형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

로 제한하고 있지만, 환산 기준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7) 독일에서는 공판절차로 진행 중에도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다(독일

형소법 제408조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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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는근대형사법이오랜시행착오와연구끝에얻은양형

에 관한 업무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양형을 이처럼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들의 양심을

믿었기때문에법정화로생기는부작용보다법관의양심에따

라 해결하는 방법이 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믿음은 황제노역 등 이제까지 법원의 재

량으로이루어졌던환형환산방법이비판을받기에이르렀다.

이러한여론은 2014년 5월 14일형법제70조를개정하게만

들어, 환산 기준액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산 기준액의 구간 설정도 국민들의 법

감정과일치하지않은듯하다. 따라서일정액이넘는경우는

형법제69조제2항의기간제한규정에따라벌금액수를 3년

으로나누어환산하는방법을도입하는방법도도입할필요가

있다.

1.2. 일수벌금제도의 도입문제

현재우리나라가채택하고있는총액벌금제도는경제적약

자에게는 범죄행위에 따른 책임의 양보다 큰 부담을 주는 형

벌작용이이루어지고, 경제적강자에게는책임의양보다도적

은 형사제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행위자의 자력에 따라 1일의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8) 이 제도는 총액벌금제도가 수형인

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다는 문제점

을 개선하여 배분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3].

1.3.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문제

현행법상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는 인

정되지 않는다. 또한 자유형에서는 집행유예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즉 벌금형보다 무거운 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허용되면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에서 집행유예제도가 허용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9)

목적형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

입된다면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8) 2009. 11. 26. 조승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수벌금제도

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

았다.

9) 2009. 2. 19, 홍일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점에서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절차적인 면에서 개선과제

2.1. 재청 약식제도의 도입 문제

비교법적측면에서볼때현재일본에서활용도가높은재

청약식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재청약식이란일본의제

도로 피의자조사부터 벌금 가납의 절차까지가 당일에 이루어

지는 제도이다[14].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건의 신속한

처리, 사건에 따른 송달 문제, 약식 명령에따른벌금납부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사건으로부터 해방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는 약식절차

의엄정성과적정성의확보, 약식명령집행력을강화할수있

다는 점, 신속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15].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다면 이와 같은 장점과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2. 사전동의제도의 도입 문제

검사가 약식절차로 기소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

는 측면에서 사전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10)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전 동의제도는 반

영되지 않고 사후에 정식재판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사안의

경중등을검토하여벌금형으로구형할수있는사안이고, 그

사안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 규정에 벌금형을 법정하고 있다

면 약식절차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검찰관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면,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

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

키고, 공판절차를통한재판을받을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

며, 약식절차로 청구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제출받아야한다.11) 따라서일

10)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약식절차를 모델로 한

‘서면신속절차’에서 검사가 서면심판을 청구할 때 피의자

에게 서면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였었다(동 개정안 제

449조 제3항).

11) 日本刑事訴訟法 第四百六十一條の二 ① 檢察官は 略式命

令の請求に際し 被疑者に對し, あらかじめ 略式手續を理

解させ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說明し, 通常の規定に從い審

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た上, 略式手續による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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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는 피의자가 정상적인 공판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

겠다고 하면 검찰에서 독단적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

다. 그리고위와같은설명및동의절차는형사재판에서중요

한원칙이라할수있는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침해하는문

제가 있다는 위헌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이

다. 따라서 이를검찰이 대신하게할 수 없으며, 검찰이 피의

자를 조사하지 않고 설명서를 피의자에게 송부하여 약식절차

로 기소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받아 약

식절차로 기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6]. 이처럼 일본

의약식절차는공판절차로진행할것인지12) 약식재판으로진

행할것인지를피의자의의사에따라결정하는것은약식절차

의 위헌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

할수있는수사미진, 인권침해등의사례등적법절차의준

수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수

사단계에서피의자가억울함을당하는일이줄어들수있다는

점에서약식절차또는공판절차로기소할것인지에대한판단

을 피의자의 의사로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

견하는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고 사료

된다[17].

Ⅳ. 벌금형과 개인정보

정보화사회속에서살고있는우리는자신의정보중에서

어떤사실이외부에노출되었는지알수없고, 상대방이자신

의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는 행동하는 자유를 많이 제약받게 될 것이다[18].

더욱이상대방이자신의범죄경력을알고있다면, 그 사람

이행동하는자유는크게제약받을수밖에없다. 특히중대한

범죄행위자로서금고이상의형벌을받은전력이있는사람이

라면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이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수있지만, 오늘날처럼위험사회속에서살고있는우리들

은 고의 행위가 아닌 과실행위로서도 벌금형벌은 쉽게 받을

とについて異議がないかどうかを確めなければならない

(검찰관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약식절차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원할 경우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다음에 약식절차로 기소해도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형사소송법」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

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수있다. 그런데이러한벌금형때문에사회적제약을받는다

면 그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일본최고재판소의 “범죄경력 조회”사건

판결을 고려해 볼 필요가있다. “범죄경력은 개인의 프라이버

시중다른사람에게가장알리고싶지않은내용의하나이다”

라는한재판관의보충의견으로나온사실에서처럼우리모두

가 공감하는 이야기다[19].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그게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로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경력은 개

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

이다[20].

우리나라대법원도피해자들이전과가많다고말한피고인

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1]. 또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후보자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제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점에서100만원이하의벌금형도그대로유지할것

인지,「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7조제3호와같이액수에

관계없이모든벌금형의실효기간을2년으로하여야할것인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벌금형

새로운 범죄유형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언론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먼저 거론하면서 빨리 대처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여론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

다. 그렇지만새로운범죄는사회구조적바탕위에서발생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과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

이우선되어야만해결될수있는문제이지국가형벌권의개입

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항상형법의최소화원칙을적용하는것이우선되어

야 한다. ‘작은 정부’라고 해서 국가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지 않은 것처럼 ‘작은 형법’이라고 해서 형법의 규율적 기

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고볼수없다[22]. 이러한점에

서 검토하여보면 형벌적 효력은 별로 없으면서도 그 형을 선

고받은개인에게는많은영향력을미칠수있는 100만 원 이

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는 범칙금으로 대체하더라도 형사제

재적 효과는 거의 같게할 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 범칙금

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를 통해서 구제받거나 제재

를가할수 있도록 하여, 범칙금 제재의 효율성을높일 수있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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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벌과 형의 실효

형사재판은형법과형사소송법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법

원은피고인의형을선고하고, 검사는그선고된형을집행하

며, 교정기관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집행이 종료되면 형벌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형을선고하고그선고된형의집행이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이익적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같은범죄행위를하였더라도범죄경력이많은사람에게불

리한형법을적용할수있도록되어있는형법제35조와형사

특별법상의누범가중, 자격정지이상의형을선고받은전력이

있는사람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형법제59조제1항선고

유예의 제한 요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

행종료또는면제된때로부터 3년이지나지않으면적용대상

에 제외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등에서 불

이익을 주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부

터 제6호까지에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서도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사람을제한하고있는등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23].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

을집행받았음에도계속적인제한을받는다면수형자의사회

복귀를 제한하여 또 다른 사회안전망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수있고, 이로인한국가의재정적부담이가중될수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범죄경력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여 운용하고 있다. 즉 이처럼 형의 확정으로 처벌받는 것과

는 별개로 미래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없게 할 목적인 것이

형의 실효이다.

따라서 벌금형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형의 실효에서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분

하여실효기간을정할필요가있다. 즉 100만원이하의벌금

형은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되면실효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벌금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없는경우에사용되는벌금형을통한제재는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벌금형이우리사회에서중요한형사제재의한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

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벌금형 제도는 하루의

노역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방법에서 차별화 되고 있는 점 등

에서불신을낳고있어형사제재로서정당성을인정받지못하

고 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벌금형과관련된형사절차적인문제

와 실체적인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산방법의 개선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를 개정하여 환산 기준액의 구간을 설

정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많이저지르는경제범죄에서는높은벌금형이선고되는사

례를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내용대로 구간에 따른 환산이 되

더라도국민들의불만을잠재우기는쉽지않을듯싶다. 따라

서국민들의법감정과일치되는구간을설정하는방법과그렇

지 않으면 일정액이 넘는 경우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기간

제한 규정에 따라 벌금액수를 3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방법

을 도입하는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수벌금제도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행

위자의 자력에 따라 1일의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중요

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청 약식제도와 사전동의제도의 도입 문제이다. 피

의자조사, 약식기소, 약식명령, 벌금 가납부가당일에이루어

지는 제도로 사건의 신속한처리, 사건에 따른 송달 문제, 약

식 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사건으로부터 해방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필요한사항을설명하고동의를받는다면, 약식절차

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낮은 벌금형제도를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등에서제약의조건으로제시되는형벌이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00만원 이

하의 형벌은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위험사회 속에서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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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받는 벌금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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